
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

□ (정의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

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

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  

    * 관련법령 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 

 ◦ (유예기간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

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

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
    * 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

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 

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
광 업

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

금속광업 06

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 07

광업지원서비스업 08

제조업

담배제조업 12
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

1차 금속 제조업 24
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
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

수도사업 36

하수․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
환경복원업

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

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

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

건설업 종합건설업 41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

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

분류코드가 “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”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

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

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
전문직별 공사업 42

도매 및 소매업 

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

도매 및 상품중개업 46

소매업;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 47

운수업

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

수상 운송업 50

항공 운송업 51

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

숙박 및 음식점업
숙박업 55

음식점 및 주점업 56

금융 및 보험업

금융업 64

보험 및 연금업 65
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
66

부동산업 및 
임대업

부동산업 68

임대업; 부동산 제외 69

보건업 및 
사회복지 서비스업

보건업 86

사회복지 서비스업 87

예술, 스포츠 및 
여가관련 서비스업
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

협회 및 단체, 
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
기타 개인 서비스업 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


